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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 기록물 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 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 리법의 제정을 시 으로 지난 몇 년간 목할 만한 외양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 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리 반에 걸친 잖은 문제 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 리체계, 기록물 공개․열람 정책, 자기록물체계를 심으로 기록물 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상  기록물공개의 기 ․ 외규정 등과 련된 문제들을 비 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행 기록물 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  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 ․ 차․ 외 규정에 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주제어: 공공기록물 리에 한법률, 국가기록원, 알권리, 공개, 자기록물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revised in October 2006 and put 
in force in April 2007. Sinc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been enacted in 1999, the external 
development of record management is significant. The Road Map for Record Management Reform in 2005 
and the Information Strategy Project in 2006 are prime examples. However, our legal system concerning record 
management is still posing a number of problems, ranging from issues about objects and definitions of record 
management to issues of access. These issues have been subject to serious critics from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organizations and academics. The article analyses a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issues concerning access to current and archival records.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article 
provides alternative plans.

Keywords: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national archives, right to know, open to the public, digita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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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기록물의 리와 보존은 결코 소수만의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 문화유산의 요한 요소이며, 

정보의 근과 활용이 그 가치를 더해가는 오늘

날 민주 사회를 떠받치는 인 라의 하나로 인식

되고 있다(Historical Manuscript Commission 

1999. 4). 하지만 선조들이 남긴 세계  기록문

화유산의 통에도 불구하고,1) 우리의  

기록물 리 연 은 그리 길지 못하다. 1999년, 

우리는 ꡔ공공기 의 기록물 리에 한 법률ꡕ

의 제정을 계기로 종합 이고 체계 인 기록물 

리의 첫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일제 강 기

와 군사독재정권의 시 를 거쳐 온 잘못된 기

록 리 행은 짧은 시간에 바로잡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무 심과 방치로 소 한 역

사  기록물들을 손상시키고, 심지어는 고의로 

폐기, 은폐하 던 과거의 악습은 기록물 리법

의 도입 이후에도 기록물 리의 요성에 한 

낮은 인식을 만연시켰으며, 이는 “높은 수 의 

법제도와 낮은 단계의 기록 리 실태”라는 기

형 인 기록물 리의 실로 이어졌다(곽건홍 

2006. 13). 

이런 맥락에서 2004년부터 국가기록 리에 

한 신이 진행되었다. 정부의 투명성, 책임

성, 신뢰성 제고는 행정편의 심의 기록 리 

행의 타 와 정부 모든 업무의 결과뿐만 아

니라 과정까지를 상세히 기록으로 남기고 리

하는 효율  기록 리로부터 시작한다는 인식

은 이 움직임의 근간이 되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처하는 행정환경의 신 속에 종이기

록에서 자기록으로, 보존에서 열람  공개

로, 구기록물의 열람에서 용기록물의 정보

공개로 그 무게 심을 옮기는 기록 리 패러

다임의 변화를 반 하여, 기록물 리의 목 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록물의 지식정보화로

의 활용으로 확장하고자 하 다. 

그 결과로 2005년 ‘기록 리 신 로드맵’2)이 

확정되었고, 이 신 로드맵을 바탕으로, 1999

년 제정되었던 ꡔ공공기 의 기록물 리에 

한 법률ꡕ이 2006년 10월 ꡔ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ꡕ3)(이하 기록물 리법)로 법명 변경

과 함께 부 개정되었다. 

1999년 ꡔ공공기 의 기록물 리에 한 법

률ꡕ 제정 이후 기록물 리 법제도에 한 많은 

논의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이원규(2002), 

곽건홍(2003) 등이 ꡔ공공기 의 기록물 리

에 한 법률ꡕ을 심으로 기록물 리 제도를 

연구하 고, 이경용(2002)이 1894년부터 1969

년까지, 수(2006)가 1969년부터 1999년까

 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된 우리의 기록문화유산으로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 이 있었으며, 2007년 6월 조선왕조 의궤와 고려 장경 이 추가되어 세계기록유산은 

6건으로 늘어났다.

 2) 2004년 11월 출범한 기록 리 신 문 원회, 2005년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기록 리 신 T/F에 의해 체계

화된 국가기록 리 신 로드맵은 2005년 10월 4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로드맵이 밝힌 국가기

록 리 신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업무수행의 철 한 기록화 2. 기록 리 로세스와 시스템 정비 3. 

정보공개 확  4. 비 리의 체계화 5. 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가표 의 제정 6. 공공기록 편찬  서비

스 확  7. 법 제도의 정비 8. 문인력 확보  능력 개발 9. 거버 스 조직의 실   기록 리 인 라 구축(정

부 신지방분권 원회 2005).

 3) 부개정 2006. 10. 4 법률 제8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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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기록 리제도를 분석한 바 있다. 2004년 

기록 리 신이 개된 이후 기록물 리법 개

정을 둘러싼 문제들에 해 김성수(2004), 곽

건홍(2006)의 비  연구가 있었고, 최근 연

구로 김세경(2007)이 ꡔ우리나라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규의 변천ꡕ을 통해 기록물 리

법의 특징과 한계에 해 논한 바 있다. 시민단

체 에서는 <참여연 >가 지속 으로 기록물

리법에 한 문제를 제기하여 왔고, 기록물

리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한 의견들은 기록물

리법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 시민단체의 주장

으로 인용되고 있다(참여연  2006). 하지만 

김세경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1999년 ꡔ공공기

의 기록물 리에 한 법률ꡕ 혹은 2006년 

기록물 리법의 최종 공포 이 의 개정안과 시

행령(안)을 근거로 하 다는 에서 최종 공포

된 법안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텍스트로 한 기

록물 리 법제도 연구가 다각 인 측면에서 필

요한 시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에서는 2006년 10월 부개정을 통해,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 기록물

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살펴보고, 특히 국

가기록원의 상과 기록물의 공개와 련한 문

제 들에 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2. ꡔ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ꡕ의 
개정 방향과 의의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리법의 개정 목 을 

“기록물의 자  생산 리체계 구축, 공개 열

람 확 , 기록 리 표 화 제고 등 기록 리 

신을 한 제도  기반 마련”과 “1999년 제정

된 기록물 리법의 운 상 미비  개선”이라고 

밝히면서, 주요 개정 방향으로 “기록물 리기

의 체계  기능의 재정립”, “업무 과정에 기

반 한 자기록 리체계의 구축”, “기록정보의 

공개․열람 확 ”, “국가 요 민간기록물의 수

집․ 리 강화” 등을 들었다(국가기록원 2007. 

1). 본 논문은 기록물 리법을 포 으로 다

루기보다는, 법 개정의 다양한 측면들 가운데, 

기록물 리기 의 체계, 기록정보의 공개․열

람, 자기록물의 리라는 세 가지 측면을 

심으로 개정의 내용과 의의를 분석해보고자 한

다(표 1 참조).

2.1 기록물 리 체계  기능의 재정립

기록물 리법에서 가장 두드러진  의 하

나는 기록물 리기 들과 국가기록 원회를 

기록물 리 체계  기능의 재정립 기록정보의 공개․열람 확 업무과정에 기반 한 자기록 리 체계 구축

▪법률 명칭 변경  용범 의 확

▪기록물 리기  명칭  기능 변경

▪국가기록 리 원회 역할  상 

강화

▪지방정부 기록물 리 강화

▪국가정보원  군기  기록물 리 

체계의 신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경과된 기

록물의 모두 공개 원칙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하여 5년 마다 공개여부 재분류

▪기록물의 자  생산․ 리  비 자기

록물의 자  리 원칙 명시

▪국제표 에 부합하는 자기록물 리체

계 구축  운  의무화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의 보

장 강조

▪ 자기록물의 보안 리

<표 1> 세 가지 측면에서의 기록물 리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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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기록물 리 체계  기능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다. 

첫째로, 법률 명칭 변경  용범 의 확

를 통한 기록 리의 신을 들 수 있다. 법령의 

명칭 변경은 공공기 에서 생산 수한 기록물

뿐만 아니라 국가 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는 공공성이 높은 민간기록물까지로 법 용

범 가 확 된다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

시 말해, 개정된 기록물 리법의 상은 좁은 

의미의 공공기록물에 머물지 않는다. 법 제43

조에서 제46조까지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80조

에서 제84조까지는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 

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요 기록유산의 안 한 

승을 하여 기록물 리 범 를 국가  보존

가치가 있거나 국민생활과 한 련이 있는 

민간기록물까지로 확 하 다.4) 한 “공공기

의 업무수행과 련하여 생산 활용한 형상기

록물로서 행정  역사  문화  술  가치가 

높은” 행정박물이 기록의 정의에 추가되어, 이

에 한 리 규정이 기록물 리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명시되어 있다.5) 기록물

리법 제2조는 “공공기 이 업무와 련하여 

생산, 수한 기록물과 개인 는 단체가 생산, 

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국가 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

공기록물”에 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에서 공공기 을 “국가기 , 지방자치단

체 그 밖에 통령이 정하는 기 ”으로 정의하

고,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그 밖에 통령이 정

하는 기 ”을 “정부가 납입자본 의 5할 이상

을 출자한 기업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

인, ꡔ ․ 등교육법ꡕ  ꡔ고등교육법ꡕ 그 밖

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  학교”로 규

정하고 있는데, 그 수와 범 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법률 명칭뿐만 아니라 기록물 리기

의 명칭과 기능도 바 었다. 기존의 문 리

기 을 구기록물 리기 으로, 특수기록물

리기 을 헌법기 기록물 리기 으로 명칭

을 변경하고, 자료 을 기록 이라 새롭게 부

르면서 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 에 기록

의 설치 운 을 의무화하 다. 기록 은 할 

공공기 의 기록 리에 한 기본계획의 수립

에서부터 지도, 감독 권한 등에 이르는 기록

리 반의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기록물 리법 

제13조).

셋째, 국가기록 리 원회의 역할과 상의 

강화다.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비 을 받았던 

국가기록물 리 원회6)는 명칭을 국가기록

리 원회로 변경하면서 앙기록물 리기  

소속이었던 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두었

다. 이  법에서 ‘기록물 리에 한 기본 정

책’, ‘ 문 리기  간의 력’, ‘다른 법령에서 

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

정되어 있던 원회의 기능을 폭 강화하여, 

‘기록물 리 표 의 제정․개정  폐지’, ‘ 구

기록물 리기 간의 력  조사항’, ‘ 통

 4) 기록물 리법 제43조와 동법 시행령 제81조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과 리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5) 기록물 리법 시행령 별표 4는 행정박물 리 상을 인(官印)류, 상징물․기념물, 사무집기류, 기타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6) 2005년 감사원의 ｢‘공공기록물 보존  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가기록물 리 원회는 2000년  발족회

의를 개최한 이후 2004년말까지 5년간 단 한차례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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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기록물의 리’,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이

시기 연장 승인’,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등에 이르는 요 사항들에 한 권한을 

부여하 다. 이로써 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강화하여 기록 정책 반의 심의기구로서 

원회의 상을 높 다 - 법 제9조에서부터 제

14조에까지 그리고 제15조에는 각각 일원  국

가기록 리를 해 앙기록 리기 과 국가

기록 리 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체계 표

에 의한 리체계를 정립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넷째, 지방정부의 기록물 리 강화이다. 법 

제11조는 “특별시장․ 역시장․도지사 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 기록물의 구보존  

리를 하여 구기록물 리기 을 설치 운

하여야 한다”며 이  기록물 리법에서 임의 

규정이었던 지방정부의 구기록물 리기  

설치  운 을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지방 정

부 단 의 기록물 리를 강화하 다.  다른 

임의 규정이었던 통령기록 에 한 사항은 

2007년 4월 제정된 ꡔ 통령기록물 리에 한 

법률ꡕ(이하 통령기록물 리법)7)로 통령

기록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통령기록물

리법 제21조).8) 

다섯째, 국가정보원  군기  기록물 리 

체계의 신이다. 법 제14조 제3항은 특수기록

의 업무  하나로 앙기록물 리기 으로

의 기록물 이 을 규정하고 제19조에서 특수기

록 의 기록물 리에 한 앙기록물 리기

의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기록 리의 

사각지 로 남아있던 국가정보원  군기  기

록물에 한 리 체계의 신과 함께 국가기

록의 통합 리  활용을 꾀하 다 - 특수 역

의 기록물 리에 한 외 조항의 존재와 이

로 인한 문제들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

하고자 한다. 

2.2 기록정보의 공개․열람 확

공공기록물에 한 공개와 열람은 지 나 기

능에 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용되어야 하

는 권리이며, 공공기록물 서비스 기능의 일부

로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Council of Eu- 

rope Committee of Ministers 2000). 이러한 

공공기록물에 한 극 인 공개와 열람 정책

은 공공 업무상의 비 이 과도하게 설정되는 

환경을 막고, 정보에 한 근을 할 수 있는 사

람들과 그 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를 완화시

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 평

생학습을 한, 그리고 사회통합 교육에 용된

다(Williams 2006. 120). 이에 국제아카이

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는 윤

리강령 제6조를 통해 “아키비스트는 아카이  

자료에 한 가장 폭넓은 가능한 근을 진

해야 하며, 모든 사용자들에게 편 이지 않

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

며(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1996), 

각 국가는 법령을 통해 자국의 기록물에 

한 공개와 열람을 리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9)

 7) 제정 2007. 4. 27. 법률 제8395호.

 8) 통령기록물 리법의 제정으로 기록물 리법에서는 통령기록물 리에 한 조항이었던 제12조와 제31조는 

2007년 4월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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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ꡔ공공기 의 기록물 리에 한 법

률ꡕ 제정 이 , 우리의 기록물 리는 행정편의

를 한 기록물 보존에만 심을 두었지 기록

물의 공개와 열람에 해서는 자세한 규정조차 

없었다(김세경 2007. 31). 하지만 기록물 리

법의 도입 이후 국가기록 리 신 로드맵의 주

요 과제로써 극 인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 

참여 확   공공기록의 이용문화 확산이 제

시되어왔다. 1996년 12월 최  제정된 ꡔ공공기

의 정보공개에 한 법률ꡕ(이하 정보공개법)

과10) 기록물 리법은 상호 보완 으로 기록물

의 공개  열람 제도에 용되어 왔으며, 민주

사회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

를 한 공공기록물의 정보공개에 법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정보공개법이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를 주로 

다루고 있어 차법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

면,11) 기록물 리법은 기록물 리기 의 정보

공개 상과 범 , 시기와 차 등, 정보공개에 

한 공공기 의 자발  책무를 주 내용으로 하

고 있다는 에서 차이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정 법률에서 기록물 공개와 련하여 가장 

주목할 은 제35조 제3항에서 모든 기록물에 

하여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

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 다는 

것이다 이는 국, 랑스, 독일,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용하여온 기록의 비공개 상한 기한 

30년 원칙과 동일한 기 을 제시한 것으로 개

정된 법률에서 가장 신 인 측면이라는 평가

를 받고 있다(김창조 2007. 31).

개정  기록물 리법에서 비공개로 지정되

면 30년 경과 후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게 되

어 필요 이상으로 비공개 기록물이 양산된다는 

비 의 목소리가 높았다. 다시 말해 한번 비공

개로 설정된 기록은 30년 동안 재분류할 수 있

는 근거조항이 없어 계속 비공개로 유지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비공개 기록을 

공개로 환하기 해서는 청구인의 이의신청, 

행정심 ,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를 개선하여 개정된 기록물 리법에서는 “비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토록 

하 다(기록물 리법 제35조).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동법 제36조와 제37조에 각

각 기록물의 비공개 상한 기간과 비공개기록물

의 제한  열람 차를 규정하 다. 이와 함께 

기록물 리법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신청

에 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72

조 제5항에서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구기록물 리기  홈 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목

록을 제공”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을 통해 이 시

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기록물을 열람하

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신청서

 9) 정보공개를 법 으로 보장한 최 의 국가는 스웨덴으로 1766년 검열제도 폐지와 공문서 공개제도 등을 핵심 내용

으로 하는 ꡔ언론자유법(Freedom of Press Act)ꡕ을 제정한다. 이후, 20세기에 들어와, 1951년에 핀란드, 1966년에 

미국, 1978년에 랑스가 각각 정보공개에 한 법률을 제정하 고, 국은 2000년에 ꡔ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ꡕ을 공포한다.

10) 일부개정 2007. 1. 3. 법률 제8171호.

11)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공개청구  공공기 의 공개의무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 의 의무, 정보공개의 차, 불복구제 차, 정보공개 원회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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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도록 차를 밝히고 있다(시행규칙 

제40조).

2.3 업무과정에 기반 한 자기록 리 체계 구축 

개정된 기록물 리법은 종이문서 기록물에

서 자기록물로 심이 이동하고 있는 기록물

리의 패러다임을 반 하고 있다는 에서 큰 

의의가 있다. 자기록 리의 원칙만을 제시하

을 뿐, 구체 인 자기록 리의 차를 제

시하지 못했던 이  법률의 미비 을 개선하여 

기록물의 자  생산․ 리  비 자기록물

의 자  리 원칙을 명시하고, 자기록물

의 안 하고 체계 인 리와 활용을 해 국

제표 에 부합하는 자기록물 리체계 구축 

 운 을 의무화하 다. 다시 말해, 자정부

의 추진으로 방 한 자기록물이 생산되고 이

를 리하기 한 시스템이 운  임에도 불

구하고 자기록물 리의 반에 걸친 표 과 

활용체계가 미흡한 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정된 기록물 리법의 자기록물 련 조

항을 살펴보면, 제6조는 “공공기   기록물

리기 의 장은 기록물이 자 으로 생산․

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 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에 하여도 자 으로 리되도

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으며, 제5조는 자기록물의 구체 인 

리 지침으로써 기록물의 생산에서부터 활용까

지의  과정에 걸친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12)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 모법과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자기록 리의 원칙과 리방식(법 제5조, 제6

조, 제20조), 등록(시행령 제20조), 이 (시행

령 제32조, 제40조), 보존(시행령 제46조, 제47

조, 제50조)에 이르는  과정에 한 법  근

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자기록물 리체계 구축  운 에 

하여 규정한 기록물 리법 제20조는 앙기

록물 리기 의 장으로 하여  자기록물이 

안 하고 체계 으로 리, 활용될 수 있도록 

자기록물 리체계를 구축․운 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으며, 그 리체계의 요소로 자

기록물의 리 표 화에 한 사항, 통합 검색․

활용에 한 사항, 진본성 유지를 한 리체

계에 한 사항, 인증기록의 보존․활용 등에 

한 사항을 규정하 다. 한 자기록물의 

보안 리에 하여 시행령 제5조는 “공공기  

 기록물 리기 의 장은 ꡔ 자정부법ꡕ13) 제

27조 제3항14)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 성

12) 진본성(Authenticity), 무결성(Integrity), 신뢰성(Reliability), 이용가능성(Usability)은 디지털 자료의 장기 보

존과 련된 국제표 의 하나인 ISO15489에서 제시된 것이다. 진본성이란 자료의 생산취지, 생산자, 생산일자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록물의 유래가 법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결성이란 자료가 완벽하고 변경되지 않았으

며, 인증받지 않은 변경으로부터 보호받아 그 형상이 변조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용가능성이란 기록물의 정보

를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보 된 자료의 치를 명확히 하고 검색을 통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마지막

으로 신뢰성이란 기록물의 정보가 업무활동에 한 완 하고 정확한 기록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을 지 하고 있다(송병호 2005). 2001년 발간된 ISO15489는 기록물의 자료 리와 자료 리시스템 개

발을 한 표 이다. ISO15489는 제1부 일반사항에서 기록 리의 일반원칙과 요건을 제시하고 제2부 지침에서

는 앞서 기술된 일반  기록 리원칙과 요건을 실행하기 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3) 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48호. 

14) ꡔ 자정부법ꡕ 제27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 책 수립․시행) ③ 행정기 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문



12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8권 제1호 2008

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취하여 자기록물의 생

산․이 ․보존  폐기 등 기록물 리 과정

에서 자기록물을 안 하게 리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ꡔ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ꡕ에 
한 비  분석

1999년의 기록물 리법의 제정을 시 으로, 

2005년 국가기록 리 신 로드맵의 확정과 기

록 리시스템 신을 한 정보화 략계획수

립 사업(이하 ISP사업),15) 2006년 기록물 리

법의 개정 등 지난 몇 년간 기록물 리의 외향

 성장은 목하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 리 

법제도는 아직도 많은 문제 들을 노정하고 있

다. - 기록 리의 목 과 정의, 원칙에서부터, 

국가기록 리 체제, 그리고 기록의 생산에서부

터 리, 공개․이용 등 기록물 리 반에 걸

쳐 잖은 문제 들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서

는 제반 문제에 해 포 으로 논의하기보

다는 국가기록원의 상과 기록물의 공개를 

둘러싼 쟁 들에 해 으로 분석해보고

자 한다.

3.1 앙기록물 리기 의 상

3.1.1 법제도  측면

기록물 리법 제9조 제2항은 앙기록물

리기 인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리에 한 기

본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에서부터 “기록

물의 자  리체계 구축  표 화”, 그리고 

“기록물 리에 한 지도․감독  평가”에 이

르기까지 기록물 리의 반에 한 포  업

무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19조 

제7항은 “공공기  기록물의 리 상태를 정기 

는 수시로 검”할 수 있는 명시  감독 권한

을 앙기록물 리기 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

다. 다시 말해,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리법을 

통해 총체  국가기록 리에 한 정책생산  

리․감독의 책임과 권한을 임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법 제14조 제1항은 특수기록 에 

해 규정하고 있어, 행정자치부 소속 기 인 

국가기록원16)의 수행 업무는 사실상 행정부 

내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에 제한되고 있다.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

들은 특수기록 을 설치하여 자체 인 기록

물 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법 

규정에 하는 기록 을 설치한 기 은 거의 

없으며,17) 외부의 리․감독도 받지 않는 기

서를 보 ․유통함에 있어서 조․변조․훼손 는 유출을 방지하기 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 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07. 1. 3>.

15) 국가기록원은 2005년 9월부터 5개월간 기록 리 신의 일환으로 ‘기록 리시스템 신 정보화 략계획 수립’ 

용역사업을 수행하 고, 이를 통해 기존의 기록 리 차를 자기록 리 시스템에 맞도록 수정하고, 국제표 에 

부합하는 모델을 제시하 다(곽정 2006. 154).

16) ꡔ행정안 부와 그 소속기  직제ꡕ( 통령령 제20781호)는 제2조 제1항에서 “행정안 부장 의 장사무를 지원

하기 하여 행정안 부장  소속으로 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국가기록원․정부청사 리소  정

부통합 산센터를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7) 행 기록물 리법(제9조~제14조)은 각종 공공기 에서의 기록 , 특수기록  등의 설치 운 을 의무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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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물 리의 합법 인 치외법권지역으로 존재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기록물 리

법 제19조 제7항에 의거,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

가기록원의 리 감독에서 벗어나 기록 리의 

방법과 차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만 이에 한 구체 인 방법, 차, 규정, 기 , 

범  등에 한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되고 있

지 않다. 행 법률은 이 문제에 하여 앙기

록물 리기 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의하

도록 제하고 있지만, 직무등 이 ‘나’ 등 인 

국가기록원장18)과 국무 원에 버 가는 상

을 가진 국가정보원장 사이에 균형 있는 의

를 할 수 있을지는 크게 의문스럽다. 

기록물의 이   공개를 포함한 총체  

리․감독과 련된 이와 같은 문제들은, 근본

으로 행정조직제도 속에서 국가기록원이 차

지하고 있는 상과 직결되어 있다. 행정자치

부 산하의 하 기 인 국가기록원이 입법부․

사법부․정보기  등에 한 리 감독 기능을 

제 로 수행할 수 없는 실에 한 논의와 비

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여 히 개선

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3.1.2 해외기  사례

미국의 경우, 국립기록 리청은 국립기록

리청법19)에 근거하여 특정부서에 소속되지 않

은 독립기구로, 기 장은 장 의 상을 가

지고 있다. 미국 국립기록 리청은 미국 앙정

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에 해 언제든

지 기록물 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도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 2006; 

세계일보 2004). 미국 국립기록 리청은 산하에 

정보보안감독국(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 이하 ISOO)을 두고 있다. 기 국가보안

정보(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 

tion)에 한 통령령(Executive Order) 제

12958호와 국가산업보안 로그램(National In- 

dustrial Security Program)에 한 통령령 

제12829호에 법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조직은 

연방정부 보안 등  시스템과 국가산업보안 

로그램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국가안 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정책과 지침을 따르고 있다(안지  

2006. 173). 

ISOO는 국가안보를 해 반드시 필요한 최

소한의 정보만이 비  정보로 취 되도록 하고, 

해당 정보가 더 이상 기 로 유지될 필요와 조

건이 없어진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비  지정

을 해제하는 것을 정보의 공개와 근에 한 

실행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

두고 있지만, 실제 기록 을 설치 운 하고 있는 공공기 의 거의 없다 할 수 있다. 개정 이 의 기록물 리법에

서도, 그리고 행 기록물 리법에서도, 기록 을 설치 운 해야 한다는 당 성은 존재하 으나, 기록  설치에 

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아닌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은 어떠한 제재 수단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결국 공공기 의 기록  설치 

의무 조항은 그 실효성이 크게 의문시되고 있다. 

18) 국가기록원 원장은 고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나’ 등 의 직무등 을 갖는다(ꡔ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  직제 시행규칙ꡕ 제20조<개정 2007. 3. 21>). 

19) 44. U.S.C. Sec. 2101 - Sec. 2118. Title 44-Public Printing and Documents. Chapter 21-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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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다루는 65개 연방정부기 들을 감독

하고 있다.20) ISOO는 2004년 비 정보에 한 

보고서 제출을 거부한 부통령실(Office of Vice 

President)에 조사 을 견하여 정치  충돌

이 야기되었던 선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감

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Isikoff 2007).21)

이와 유사한 기 으로 국은 정보감독 사

무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이

하 ICO)22)를 두고 있다. 법무부의 지원을 받는 

독립 기 으로,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공  정

보에 한 근권 증진을 목 으로 하는 이 조

직은 2000년에 제정된 국의 ꡔ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ꡕ에 의거하여, 

공공기 의 정보 공개와 련된 모든 활동을 

조사․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한, 국 국립아카이 (TNA)는 법무부 장

이 할하는 책임운 기 (Excutive Agen- 

cy)23)으로서 산, 인사, 조직 리 등 기 의 

리와 운 에 있어 확고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기 의 장은 차  상을 가지고 있

다(TNA 2007). 우리나라의 앙기록 리기

의 상은 국, 일본, 미국, 국, 랑스, 독

일을 포함한 6개국과의 비교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3.1.3 국가기록원 상의 제고

이러한 실은 국가기록원의 상을 축소시

켜, 앙기록물 리기 으로서의 기능을 제한

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록물 리의 종합 이고 

체계 인 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

다. 곽건홍(2006. 9)은 이를 “국가기록 리 체

제가 기형 인 형태를 띠었다”고 진단하 고, 

김성수(2004. 55)는 국가기록원이 “ 앙기록

물 리기 으로서 최소한 차  이상의 기

국가 국 일본 한국 미국 국 랑스 독일

앙기록

리기
국가당안

국립

공문서
국가기록원 NARA TNA AN

연방기록

보존소

기 장 상 차 국장 2  국장
장

( 우)
차 국장 차

<표 2> 앙기록 리기  기 장의 상 비교(김성수 2004. 52)

20) NARA. ISOO's Mission, Functions, and Goals. [online] [cited 2007. 7. 20].

<http://www.archives.gov/isoo/about/>.

21) 2004년 당시 ISOO의 책임자 던 리엄 오나드(William Leonard)는 비 정보 취 에 한 보고서 제출을 

단한 딕 체니(Dick Cheney) 부통령실에 조사 을 견하여 조사를 강행했지만, 부통령실의 방해로 무산되었

다. 이에 ISOO는 즉시 법무부장 에게 이의를 신청하 고, 부통령실은 오히려 ISOO 폐쇄를 한 통령령 개정

안을 제출하 으나 거부되었다. 2007년 말 리엄 오나드의 은퇴 후에도 ISOO와 딕 체니 부통령실과의 마찰

은 계속되고 있다. 

22) 정보감독 사무소는 1984년 제정된 ꡔ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ꡕ에 근거하여 설치된 정보보호기록원

(Data Protection Registrar)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2001년 1월 ꡔ정보자유법ꡕ에 따라 재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23) 책임운 기 이란 명확한 조직목표를 설정하고, 신 리 역에서의 폭 인 자율권을 기 장에게 부여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 리 요소를 도입한 정부기 을 의미한다. 정부 기 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기 에 

비해 리상의 자율성과 조직의 유연성이 상 으로 높다(민진 1999. 52; 윤 재 2007.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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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청(廳) 단 의 ‘국가기록청’으로 그 상

이 반드시 승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미국 국립기록 리청 ISOO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방․외교․안보에 련된 기

들의 자체  기록물 리의 필요성을 존 하

고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극 으로 

리․감독할 수 있는 주체로서 국가기록원의 기

능을 확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앙기록물 리기 의 

독립성 확보는 올바른 국가기록물 리를 한 

시 하고 필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물론 

법제도상에서 앙기록물 리기 의 정치  

조직  독립성이 달성된다고 하여서 에 열거

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

만, 앙기록물 리기 의 상 재정립은 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 필수 인 제 조

건이라 할 수 있다.

3.2 기록물의 공개와 국민의 알권리 

국가 정책과정에 한 ‘공유’와 ‘네트워크’를 

시하는 거버 스의 시  도래와 함께 기록의 

공개와 활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시되고 

있다(안지  2006. 136). 정보의 공개는 정부 

업무의 비 주의에서 오는 폐해를 막고 책임 

행정을 정착시키며, 국민의 감시와 고발을 통

해 행정효율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상민 1999. 88). 개정된 기록물

리법은 민주사회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국

민의 알권리의 증진을 한 기록물의 공개  

열람에 법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

호한 공개여부 단의 기   심의의 정 시

 등은 논란의 쟁 으로 남아있을뿐더러, 비

공개 기록물 혹은 특수기록 의 기록물에 한 

과도한 외들을 둔  등은 시민단체, 학계로

부터의 계속되는 비 을 받고 있다. 

3.2.1 기록물 공개의 기

먼 , 공개여부 단의 기 과 심의 시 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행 법률에서는 개정 

 법률에 “기록물 리기 은 기록물의 공개여

부를 미리 분류 이 한다”고 규정한 것을 “공

공기 은 소  기록물 리기 으로 기록물을 

이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 하여야 한다.”(제35조 

제1항)라고 개정하 다. 기록물 리기 으로

부터 기록을 생산한 당사자인 공공기 으로 공

개 여부의 주체를 변경하면서, 모든 기록물에 

해 이  시부터 공개여부 구분을 표시하도록 

하 다. 이 조항에서 기록물의 이  시 공개여

부 재분류의 1차  주체는 공공기 이다. 그러

나 해당 공공기 에서 가 어떤 기 에 의거

하여 공개 여부의 단을 하는가와 공개여부 

단에 따른 책임에 한 부분은 기록물 리법

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록물 공개여부 단

에 주요한 기 으로 용되고 있는 것은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상 정보 

8개 항이다.24) 하지만 이 분류체계는 자의  

24)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비공개정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의 한 이익을 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 보호에 한 지장을 래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법 직무수행을 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5) 공공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한 지장을 래할 수 있는 정보 6) 개인의 사생활의 비  

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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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범 하

여 포 이라는 비 을 받고 있다(유일상 2005. 

477; 안지  2006. 140). - 미국의 경우에도, 

1999년 개정된 ꡔ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 

mation Act)ꡕ25)을 통해 정보공개 의무규정에 

용되지 않는 9개의 외 사항을 열거하고 있

는데(이상민 2002. 342),26) 이 한 폭넓은 해

석의 남기는 규정이라는 에서 비 을 받고 

있다(Hammitt, Sobel, Zaid 2002. 7). 하지만, 

미국 법원은 Vaughn v. Rosen(415 U.S. 977, 

1974)사건의 례를 통해 비공개 정보의 범

를 좁게 해석하여 차상 청구된 기록의 비공

개 부분에 한 근거를 제시하는 인덱스 작성

을 의무화한 바 있다(유일상 2005. 450). 이러

한 맥락에서 유일상(2005. 452)은 미국 정보공

개법의 특징으로 “공개의 거부에 하여 법원

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방도”를 갖추고 

있는 과 공개에 한 “최종 단을 법원에 맡

기고 있는 ”을 들었다. 

국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할 때, 결정권자에게 공  이익의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차

를 공공이익 오버라이드(public interest over- 

ride) 혹은 공공이익 테스트(public interest 

test)라고 한다. 이는 공  이익에 한 고려를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가장 핵심 인 기 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이익 테스트는 국의 2000년 ꡔ정보자

유법ꡕ의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구체

인 개념은 2002년 ꡔ스코틀랜드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Scotland) Act)ꡕ 

섹션 2(b)에 규정되어 있다 - 일반 으로 ‘공

익(public interest)’란 매우 포 이며 상

인 개념이다. 이 법에서 공공이익의 개념은 

사회 반의 안들에 한 공  논의의 증진, 

공  지출에 한 의사결정의 신뢰성, 공  의

사결정에 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 증진과 

이의 제기의 근거, 공공의 안 에 향을 주는 

정보의 공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D&W 2004). 

ꡔ정보자유법ꡕ은 특정 정보의 공개로 인한 

공  이익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어

지는 공  이익보다 더 가치 있지 않다면 해당 

정보에는 정보공개의 외가 용된다고 명시

하고 있다. 공공이익 테스트의 용은 공개에 

의한 일반  공공 이익과 비공개에 의한 공  

이익이라는 서로 경합하는 공익 사이의 균형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공개로 인해 야기될 수 있

는 해악이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공  이익보

다 하다고 단되지 않는 한 정보는 반드

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추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보공개를 면제받고자 하는 어떠한 기

8) 부동산 투기․매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는 불이익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5) 5 U.S.C. §552. 미국의 ꡔ정보자유법ꡕ은 1966년 7월 존슨 통령에 의해 최  제정되었고, 1996년 10월 클린턴 

통령에 의해 폭 개정되었다. 1996년 개정된 ꡔ정보자유법ꡕ은 핵심 개정 내용이 행정기 이 산통신망을 통

한 정보 공개, 제공이라는 에서 ‘ 자정보자유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26) 미국 ꡔ정보자유법ꡕ상의 정보공개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국방 는 외정책을 해 통령이 비 로 할 

것을 요구한 사항 2) 기  내부의 인사에 한 규칙  행 3) 타 법률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 4) 기업비

, 상업상 융상의 비 정보 5) 정부기  상호간의 각서 6) 개인의 라이버시를 명백히 침해하는 사항 7) 

법집행을 목 으로 수집된 기록물 8) 융기 의 감독, 규제를 해 수집된 기록물 9) 지질학상  지구물리학상

의 정보와 데이터.



ꡔ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ꡕ의 제정 의의와 개선방안  17

이든 요구되는 공공이익분석을 합리 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그 분석에 한 기

록들을 유지하는 것 한 매우 요하게 인식

되고 있다.

공공기 의 공공이익 테스트는 앞서 언 한 

ICO의 리․감독을 받는다. ꡔ정보자유법ꡕ 섹

션 47(3)에 의거, 정보공개 요청 따라 기 이 

실시하는 공공이익 테스트는 물론, 공공이익 

테스트를 거쳐 정보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도 

정보감독 (Information Commissioner)의 조

사 상이 된다. 따라서 공공이익 테스트에서 

기 은 다음의 사항들을 신 히 고려해야 한

다: 근 가능한 정보에서의 일반  공공이익; 

공개가 재  운  혹은 법 집행에 공헌하는

가?; 공개가 공공 건강 혹은 안 에 한 험

을 알려주는가?; 공개가 주요 사안의 논의에 

공헌하는가?; 공개가 개인의 사  권리를 침해

하는가?(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2007).

3.2.2 기록물 공개의 차

한편, 공개여부 심의의  다른 측면에서, 기

록물 공개여부 결정의 차와 주체에 한 문

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행 

기록물 리법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도록 하 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정  의의로 평가된다. 하지

만 객  리․감독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

은 상태에서 자체 으로 기록물 리를 책임지

고 있는 기 들이 스스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2조는 각  정부기 으로 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운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심의 

범 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

하기 곤란한 사항”과 “법 제18조  제21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는 부분 공개 결정

에 한 이의신청”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정보

공개심의회 기능의 실효성에 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더욱이, 기록 의 경우, 보유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주체가 구인지, 어떠한 차

를 거쳐야 하는지가 모호하다. 기록물 리법 

제35조 제4항은 구기록물 리기 의 경우 기

록물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기록

의 경우 이에 한 세부 조항이 부재한 상태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아 (2008)은 “기록

물 리법을 개정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기

록  는 특수기록 까지 설치하도록 확 하

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곽건홍(2006. 31-32)은 기록 공개여부

를 일률 으로 5년마다 재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록 리 신 로드맵의 취지와 어 난다

며 기록의 생애주기에 따라 기록생산 단계, 업

무종결 단계, 기록  이  단계, 아카이  이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매 단계마다 비공개 기

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2.3 기록물 공개의 외 규정

다음은 기록물 공개와 련된 외 규정들의 

문제다. 행 기록물 리법 제19조과 동법 시

행령 제41조는 기록 과 특수기록 에 해 

“보존기간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에 

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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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기록물 리기 으로 이 ”하도록 규정

하고 있지만, 동시에 특수기록 의 비공개기록

물에 해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이  시

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 고, 30년경과 후에

도 이 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외 

조항을 두고 있다. 

‘30년 공개원칙’에 한 외는 여러 가지 이

유들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부분 

국가들의 기록물 비공개상한제도들 한 이와 

유사한 외 규정들을 두고 있다. 개인에 한 

정보와 국가안보에 한 정보, 외교 련 기록

물 등이 외 규정들의 표 인 상이다. 

랑스는 개인의 신상자료 혹은 의료 련 개인정

보의 경우 출생 후 150년, 국가안보․국방․외

교 련 문서의 경우 60년으로 비공개상한기간

을 연장하고 있다. 국과 독일의 경우 국가안

보에 련된 정보의 경우  비공개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단 법률상에 기록물의 비공개 

기 이 좀 더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해서도 재심과 이의 차  

이를 다루는 리․감독 기 을 두어, 자의  

비공개를 방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 

우리와의 근본 인 차이 이라 할 수 있다.

재 생산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에 

한 자동 공개원칙을 규정한 기록물 리법 제

35조 제3항의 시행은 2009년 7월로 유 되어 

있는 상태인데다, 이와 상충하는 많은 외 조

항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 으로 보면, 

기록물 리법 제19조 제4항과 제5항의 비공개

기록물로서 특별 리가 필요한 기록물의 생산

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이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는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이 시기를 연

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앙기록물 리기

의 장과 의하여 이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5조 제5항

에서 기록물 리기 의 장은 통일․외교․안

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당해 기록물을 생산한 기

의 장에게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 규정, 

그리고 동법 제36조에서 기록물의 성격별로 비

공개 상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기록물 생산기 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

을 받고 있다. 행정직제상 2  기 인 국가기

록원이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기 으

로부터 비공개 기간의 연장 의견을 듣는 것은 

결국 해당 기 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결과를 

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른 나라들의 앙기록

물 리기 들은 우리와 비교하여 한층 높은 

상과 강화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미국 국립

기록 리청은 비 이 아닌 기록물의 경우, 이

받은 즉시 공개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  기록물인 경우에도 최

종 인 열람결정권을 지니고 있다. 연방기 의 

장이 이  정인 기록물의열람  조사에 

한 제한조치를 원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

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립기록 리청장은 이를 

인 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데, 이는 국립기록

리청의 독립  상과 무 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1995년 클린턴 통령에 의해 공포된 

통령령 제12958호에 의하면, 국립기록 리

청은 비  지정 후 25년이 경과한 기록물에 

해 5년 이내에 비 해제 작업을 수행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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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으며, 5년이 지난 시 까지 검토되지 

않은 비 문서는 일  해제하도록 명시되어 있

다(노경란, 박희  2004. 175). 이는 비공개 기

한을 여러 가지 외 조항을 통해 거듭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우리의 기록물 리법 

체계와 조 이라 할 수 있다. 

한 제36조에서 기록물의 특성에 따라 비공

개 상한기간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

령에 임한 것은 정부 기 의 자의  단에 

따라 비공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

고 있다. 행 기록물 리법 시행령에서는 삭

제되었지만, 한때 기록물 리법 개정안에 비공

개 상한기간을 국가안보 련 정보 60년, 국제

계, 국가질서유지, 국가이익 등을 해할 우려

가 있는 정보 40년, 개인이나 단체의 재산  세

무 련 정보 70년, 개인신상정보 100년, 의료

련 정보 150년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검토된 

이 있다. 하지만 행 기록물 리법에는 이에 

한 구체 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3.3 웹 기반 기록물

앞서 논하 듯이, 개정된 기록물 리법은 

자 기록물 리에 한 구체 인 리 지침으로

써 기록물의 생산에서부터 활용까지의  과정

에 걸친 법  근거를 마련하 다는 의의를 가

지고 있다. 하지만 웹 아카이빙에 한 구체

인 언 은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론 자기록물

이라는 큰 범주 안에 웹 기반 기록물이 자리하

고 있다. 그러나 오 라인의 자기록물과는 

하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웹 기반 기

록물 리를 고려한 법 조항의 미비는 크게 아

쉬운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웹이 차지하는 정치사회 , 문화  향력을 

고려할 때 공  가치를 가지는 웹 기반 기록물

리에 한 법제도, 특히 수집의 방법, 범 , 

차 등에 한 명시 인 법  기  마련은 시

하다 할 수 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 

국, 호주 등에서는 국립 아카이 와 도서 들이 

웹 정보의 수집과 보존을 한 제도와 장치 마

련에 극 으로 나서고 있다(서혜란 2004).

웹 정보자원의 수집과 련된 법제도의 하나

인 납본제도의 로는 랑스와 덴마크를 들 

수 있다. 랑스는 2006년 DADVSI법27)을 제

정하여, 기호, 이미지, 사운드, 메시지를 포함한, 

공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되는 모든 유형의 

온라인 자 간행물을 상으로 하는 포 인 

납본제도를 실시하여 웹을 아카이빙하고 있고

(BnF 2006),28) 덴마크는 일 이 1997년부터 

동 (dynamic) 웹을 제외한 자국의 모든 정

(static) 웹 정보 자원을 납본 상에 포함시키

고 있다(Henriksen 2001).

우리나라의 표 인 웹 아카이 는 국립

앙도서 에 의해 2004년 시작된 OASIS 로젝

트로, 2006년 2월 홈페이지를 연 이래 국민 서

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국립 앙도서  2006). 

KDC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는 OASIS는 수집 

상을 개별 자원으로서의 “웹문서”와 하나의 

완결된 사이트 단 로 해당 사이트의 모든 자

원을 수집하는 “웹사이트”로 구분하고 있으며, 

27) Droit d'auteur et droits voisins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 loi 2006-961.

28) DVDVSI법은 인터넷 정보자원의 수집방법으로 자동기술에 의한 방법과 정보생산자와의 약과 납본 차에 의

한 방법 두 가지 모두를 제시하고 있다(DVDVSI 41II항)(BnF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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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린코어(Dublin Core) 메타데이터의 15개 

요소를 기 으로 기술되고 있다. 

OASIS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 라와 이

용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첫발을 내딛는 국

가  웹 아카이빙이라는 에서 큰 의의를 지

닌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우리사회에

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 사회, 문화  요성에 

비해 그 수집 방법이 소극 이고, 수집 범  

한 소한 것으로 보인다. 재 OASIS가 채택

하고 있는 선택  수집방법은 웹 정보자원에 

한 아카이빙 수행에 따르는 다양한 법  갈

등을 하게 감소시킨다는 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웹의 활용이 일상 그 자체가 되어 있

는 우리 사회의 실을 감안할 때, 좀 더 극

인 수집방법에 한 논의와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상, 법제도의 뒷받침 없이

는 작권 등의 법  문제와 련된 험으로 

인해 랑스와 같은 포  수집의 용이 어

렵다는 에서 웹 아카이빙의 확  강화를 

한 법제도의 마련이 시 히 논의되어야 할 것

이다. 

재 앙기록물 리기 인 국가기록원은 

웹 아카이빙에 극 으로 나서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상당한 수의 공공기 들이 

웹을 통해 방 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게시  등을 국민들과의 의사소통의 통로로 

극 활용하고 있는 실을 감안할 때 공공자원

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웹 정보자원의 아카이

는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이 웹 아카이빙을 고민할 때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아카이빙의 역과 

범 다. 국가기록원의 활동과 기능이 기록물

리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때, 웹 아카이빙에

서도 기록물 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록

물이 우선 인 수집 상  범 가 될 수 있다. 

이때 국립 앙도서 에서 선도 으로 운 하

고 있는 OASIS의 수집 범 와의 복될 수 있

는 역이 있는지 먼  살펴야 한다. 정보의 다

원성과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웹 정보의 

보존과 리를 단일 기 이 모두 책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기 들의 력 체제 구

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두되고 있다(서혜란 

2004). 이러한 맥락에서 웹 아카이빙 역에서 

국립 앙도서 과 국가기록원의 상호보완 인 

력체계의 구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개선 방안의 제안

4.1 앙기록물 리기 의 독립기구화

행 기록물 리제도의 우선  개선 과제는 

앙기록물 리기 의 법제도  상 제고다.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물에 한 종합 이고 

체계 인 리․감독 기구로서의 기능을 다하

기 해 행정조직상 독립기구로 승격되어야 하

며, 국가기록원 원장의 직무등 도 이에 맞게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기록물 리법 제19

조 제7항에 규정된 국가기록원의 리․감독 

기능의 강화를 한 필수 인 제 조건이자, 

총체 인 국가기록물 리의 발 을 해 시

한 과제다. 이와 함께, 앞서 논하 듯이, 미국의 

ISOO 혹은 국의 ICO처럼 비공개, 비  정보

에 한 정책과 리를 책임지는 별도의 기구

를 수립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기능을 

국가기록원이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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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되어야 한다 - 기록물 리법 제15조에 의

거하여 설치된 국가기록 리 원회는 ‘기록물

리에 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기록물 리 

표 의 제정․개정  폐지’와 같은 거시  측

면뿐 아니라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이 시

기 연장 승인’  ‘그 밖에 기록물 리와 련된 

사항’ 등 포 이면서도 구체 인 심의 업무

를 의임 받은 바, 그 기능을 강화하고 상설기구

로 운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2 비공개기록물 련 법제도의 개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공공기록물의 공개와 

열람에 한 원칙을 상기시켜보자. 기록물 리

법과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최 한 공개라는 원

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외 사항은 명백하고 

최소화된 범 로 지정되어야 하며 공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공공기 은 비 주의, 보호주

의에서 벗어나 능동 으로 기록과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하며, 공공기록물, 공공정보에 한 근

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기록

물 공개에 련된 원칙들을 해하는 법률은 개

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Article19 1999). 이

러한 맥락에서, 기록물의 공개와 열람에 련

한 법제도 측면에서 제기되는 개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물의 비공개분류 기 과 차에 

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해서, 정보공개

법 상의 비공개기록물의 상 범 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 인 분류 

기 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실무 담당자들

의 자의 인 해석의 여지를 이고 과도한 혹

은 잘못된 이유를 근거로 비공개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여나가는 데 필수 이다. 

둘째, 기록 에서의 공개여부 재분류 주체와 

차에 한 세부 조항이 기록물 리법에 미비

된 은 시 히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비공개 기록물의 분류, 취 을 포함한 

리 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

고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을 보장하기 한 법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시기  

비공개 상한기간 등이 ‘ 의’ 는 ‘의견 청취’

라는 모호한 차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허

용한 규정에 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갈음

하는 구체 인 방법, 차, 기 , 범  등에 

한 규정이 시 히 요구된다.

넷째, 비공개기록물에 련된 외 조항들에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공개 혹은 비  유

지 기한은 객 이고 합리 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일단 정해진 기한의 연장은 지극히 외

인 사항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하게 

정해진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더욱 엄격

한 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

록물 리법 시행령에서 기록물 특성에 따른 비

공개 상한기간이 구체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은 이 개선되어야 한다.

4.3 웹 아카이빙을 한 법  근거의 마련

국립 앙도서  OASIS 로젝트의 지속

인 발 과 함께, 국가기록원의 웹 아카이빙 기

능 강화를 한 법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해, 디지털 납본 제도와 같은 웹 정보자

원의 수집에 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ꡔ도서 법 시행령ꡕ 제13조는 국립 앙도서 에 

납본하여야 할 자료로서 “ꡔ출 인쇄진흥법ꡕ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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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6호에 따른 자출 물30)  콤팩트

디스크 디지털비디오 등 유형물”과 함께 “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 부장 이 인정하는 자료”

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형태로 발

간되는 기록물”로 웹 기록물을 포 할 수 있는

냐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바, 납본 상

으로서 ‘웹 기록물’ 혹은 ‘웹 정보자원’이 포함

됨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김유승 2007. 12). 이

와 함께 웹 기록물의 수집 범 , 방법, 차에 

한 구체 인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웹 아카이

빙 기 의 지속 이고 안정 인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나가는 

1999년 최 의 근  기록 리에 한 법

제도가 제정된 이래 우리 기록물 리의 외형은 

큰 성장을 거듭해왔다. 특히 2007년 4월부터 시

행되고 있는 행 기록물 리법을 통해 강화된 

국가기록 리 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구

로써 새로운 상과 기능을 부여받았다. 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 학, 정부 산

하 공기업 등을 포함한 각  공공기 에 기록

 설치를 의무로 하는 조항도 도입되었고, 기

록물에 한 생산종료 30년 후 자동 공개 원칙

도 제시되었다. 분명, 우리의 기록물 리제도

는 부단한 진을 거듭하고 있고, 지난 10년의 

연구와 노력은 나름의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

끌어냈다. 하지만 기록물 리제도 신의 길

이 여기에서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기록원의 정치  립성과 

행정 조직  독립성을 담보하는 법제도의 마련

이 시 하다. 국가기록원의 상 제고는 국가기

록물의 종합 인 리․감독과 효율 인 공개․

이용의 구 을 한 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개 원칙을 제한하는 법 규정들

의 타당성에 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기록물 

공개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원칙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안보 

혹은 개인의 사  권리 보호를 한 외 규정

의 필요성은 무시될 수 없다. 한 행정비용 증

가, 산업스 이 혹은 여타 범죄에 악용될 우려 

등 정보공개에 따르는 역기능의 존재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공개라는 원칙에 한 외들이 

과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을 다시  지 해보

고자 하는 것이다. 기록물을 다룸에 있어 아키

비스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며, 국

가 안보, 기업과 개인의 사  권리가 정보의 

괴 없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  

하나이다(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1996).31) 공공기록물 리에 있어 국가의 이익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

표는 동시에 실 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이 다른 한쪽에게 일방 인 양보를 요구할 

29) ꡔ출 인쇄진흥법ꡕ은 2007년 7월 19일 공표된 일부 개정안을 통해 법명을 ꡔ출 문화산업진흥법ꡕ(법률 제8533호)

으로 변경하 다. 

30) ꡔ출 문화산업진흥법ꡕ은 자출 물의 개념을 동법에 의하며 신고한 출 사가 “ 작물 등의 내용을 자  매체

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자책 등의 간행물”

로 규정하고 있다.

31) 국제아카이 원회 윤리강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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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가 안보냐 

국민의 권리냐, 공개냐 비공개냐의 이분법  

방식으로는 이 두 목표를 동시에 실 하기 어

렵다. 이런 맥락에서 서로 경합하는 두 입장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수 있는 공정하고 객

이고 세분화된 리기 이 더욱 실하고, 

기록물 리법과 정보공개법은 이러한 기록물

리기 의 법  근거가 되어야 한다. 

교육을 ‘백년지계’라 하면 공공기록의 리

는 ‘천년지계’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세기의 머

리에서 자랑스러웠던 우리 기록문화 통의 단

되었던 맥을 되찾고 발 시켜나가는 일은 시

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기록물 리

에 한 논의의 심에 기록물 리법을 둘러싼 

문제들이 산 해 있다. 법제도만을 바로잡는다

고 해서 실의 공공기록물 리의 문제 들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록

물 리 법제도의 도입 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오늘에도 많은 연구자들은 앞서가는 법제

도와 구태를 벗지 못하는 장의 기록물 리 

행 사이의 괴리에 해 비 의 목소를 높이

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록물 리의 차와 방

법 하나하나가 법제도에 기반하고 있는 바, 올

바른 법제도에 한 고민이 많은 이들이 고민

하는 이상 인 공공기록물 리의 구 의 출발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록

물 리 법제도에 한 보다 폭넓고 다채로운 

연구가 기 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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